
진 료 규 정

제53조(진료비 및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)
①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
   사용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
②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[본조개정 2015. 8. 5.] <개정 2015. 10. 1.> <개정 2020. 5.20.>


